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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삼국유사(三國遺事)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에 실린 <안민가>는 

경덕왕(景德王, 742765)의 요청에 따라 충담사(忠談師)가 지었다. <안민

가>는 군신민(君臣民)의 관계를 가족관계에 빗대어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면 나라가 편안할 것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결론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안민가>가 지어진 역사적 상황이나 

“民焉狂尸恨阿孩古”,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此肹喰惡支治良羅”에 

대한 세세한 풀이, 작품의 성격 분석은 논자들마다 차이가 크다.

해당하는 중세어 어휘를 찾기 힘들어 ‘窟理叱大肹……’의 풀이는 여전히 

추정의 성격이 강하고1), 다만 백성의 의식주와 일정한 관련을 가진 

구절이라는 범박한 결론에 그치고 있다. 결론짓기 어려운 대목일수록 

어학·문학적 측면에서 갖가지 노력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일 수 있다.2) <안민가>의 성격을 유교와 불교의 

측면에서 살피어, 유교의 왕도사상과 불교의 왕론법, 혹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고 규정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전 

향가의 대부분은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안민가>만 

유교적 통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임금과 백성을 부모와 자식으로 

생각한 발상법은 위정자를 목민관으로 규정하는 유교적 사고를 반 한 

것”이라는 설명이 <안민가>에 관한 학계의 통설로 통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안민가>가 지어지는 경덕왕 후반기인 24년의 역

사·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위의 난해 구절을 실증적인 관점에서 면밀

히 살핀 후, <안민가>가 충담사의 어떠한 시각을 담았고 그 내용적 

성격은 어떠한지를 유교·불교 사상적 측면에서 폭넓게 고구하고자 

한다.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경덕왕 당대의 정치 상황과 연관 지어 

<안민가>의 구절구절을 살핀 후에 작품의 성격을 실증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1) 徐在克, 新羅 鄕歌의 語彙 硏究(啓明大學校 韓國學硏究所, 1975), 13쪽; 金完鎭, 鄕歌
解讀法硏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7374쪽; 黃善燁, ｢<안민가> 해독을 위한 새로

운 시도｣, 한국문화 42(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219220쪽; 신 명, 

월명과 충담의 향가(넷북스, 2012), 137138쪽.

2) 신 명, 위의 책,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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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안민가(安民歌)> 창작의 역사적 배경

<안민가>는 경덕왕 24년(765년) 3월 삼짇날에 왕이 위엄을 갖춘 승려를 

찾던 중 삼화령(三花嶺) 미륵세존(彌勒世尊)께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던 

충담에게 “나를 위해서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다스리는 노래를 지어주시

오”라는 요청에 따라 지었다.

경덕왕은 왕권이 미약하고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던 효성왕(737742)

의 뒤를 이어 즉위하 다. 경덕왕 즉위 직후 왕권은 외척과 진골세력의 

향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에 경덕왕은 감찰기관의 신설과 왕과 관련된 

관부와 관원의 증치 등으로 왕권 강화를 꾀하 다.3) 동궁관아(東宮官衙)

를 정비하고 관료체제를 정비했으며, 747년에는 국학에 제업박사(諸業博

士)를 설치하여 관료 교육을 강화하고, 748년에는 정찰(貞察) 1원을 

두어 백관을 규찰하게 하 다.4) 북변지방을 검찰하게 하고 대곡성 등 

14군현을 설치한 것도 경덕왕이 즉위 초기에 비해 왕권 강화에 노력한 

단면이다.5)

한화정책(漢化政策) 등 경덕왕의 개혁 정치는 중대(中代)를 통하여 

형성되어왔던 지배체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나아가 관료체제의 재정비를 

위한 시도 으나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6) 경덕왕은 즉위 

후 외척을 배제하고 새로운 진골귀족들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김순원(金順元)·김사인(金思仁)계, 김옹(金邕) 등이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 왕권을 견제하 다.7) 763년에는 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등 신충(信忠)과 시중 김옹(金邕)

을 동시에 면직했고, 국왕의 총신이던 대나마 이순(李純)까지 돌연 관직을 

버리고 입산하여 승려가 되었다. 시중(侍中)의 비정상적인 퇴임과 시중직

의 비정상적 공백 현상, 그리고 상대등 김사인의 시정득실 극론과 병면 

등은 왕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외척, 진골귀족 세력과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경덕왕의 왕권 강화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3) 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한국학술정보, 2010), 115쪽.

4) 주보돈,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1(한길

사, 1994), 325쪽.

5) 신정훈, 앞의 책, 63쪽 참조.

6) 이기백, 한국사신론 신수판(일조각, 1990), 132쪽; 주보돈, 앞의 글, 326쪽.

7) 신정훈, 앞의 책, 75쪽,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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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8) 그 결과 흔히 경덕왕 후기를 전제정치가 기울어져가는 시기로 

분석한다.9)

신문왕(神文王)대, 관료체제를 정비하면서 폐지했던 녹읍제(祿邑制)를 

경덕왕 16년(757년)에 부활시킨 것도 개혁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뜻한

다.10) 녹읍(祿邑) 부활의 원인을 “전제적 왕권 대 귀족 관료의 미묘한 

힘의 대립을 보인 것으로, 경덕왕 16년 당시에 국왕의 전제권력도 귀족 

관료의 요망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모양이다. 구 귀족들이 

왕권과 신흥 귀족세력들을 누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녹읍을 부활했다”

라고11) 보거나 “진골귀족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녹읍

의 부활은 친왕파나 반왕파를 가리지 않는 모두의 바람이었을 것이니”12), 

“녹읍의 부활을 전제왕권에 대한 진골귀족들의 반항의 결과로 보는”13) 

관점이 그간에 통설이 되었다. 이를 근거로, 경덕왕대에는 갖가지 갈등 

속에 귀족세력이 다시 대두하여 전제왕권이 쇠퇴해간 것이 정치의 대세라 

하 다.14)

그러나 “당대에 이루어진 주군현의 속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일이

나 지명과 관제의 명칭을 한식(漢式)으로 개칭한다는 것은 강력한 왕권의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인데, 이 같은 개혁을 단행한 

경덕왕 때에 녹읍을 부활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진골귀족을 위시한 

세력들이 전제왕권에 대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는15) 논거에 입각하여 다른 시각을 제시하 다.

녹읍의 부활은 중앙 재정이 궁핍해졌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녹읍은 녹봉 대신 일정한 지역에서 조(租: 곡물)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녹읍을 부활하면 중앙재정의 

8) 위의 책, 115쪽.

9) 이기백, 한국고대정치사회사연구(일조각, 1996), 331332쪽.

10) 주보돈, 앞의 글, 326쪽.

11) 姜晋哲, ｢新羅의 祿邑에 대하여｣, 李弘稙博士 回甲紀念 韓國史論叢(동간행위원회, 

1969; 韓國中世 土地所有硏究(一潮閣, 1989), 28쪽 재수록. 후에 “녹읍을 부활한 이유

를 촌락사회에서 공동체적 관계가 분해되지 않아 호 단위의 경작 주체(반전수수의 

전국적인 시행)가 정착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율령체제의 재정구조를 확립하기 어려웠

던 것에서 찾기도 했다.” 강진철, ｢신라의 祿邑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 佛敎와 諸科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위의 책, 7077쪽 재수록).

12) 이기백, 앞의 책(1996), 339쪽.

13) 李基白·李基東, 韓國史講座 1(一潮閣, 1982), 346쪽.

14) 이기백, 앞의 책(1996), 335쪽.

15)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태학사, 2006),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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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 농민들의 도산으로 

국가의 수취체계가 문란해졌으므로 조세의 징수도 곤란해졌을 것이다. 

이때 녹읍을 부활하면 귀족 관료들이 녹읍지에 자신 등을 보내 수조(收租)

하게 되므로 신라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 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을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조세를 거두거나 그것을 운반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16)

“천보(天寶)의 난 이후 국가 재정의 빈곤에 따라, 지덕(唐 肅宗, 至德 

756757) 이후 내외 관료들에게 요전(料錢)을 지급하지 않았고, 군부현

(郡府縣)에서 관급(官給)으로 주는 녹봉을 반으로 줄이고, 건원(唐 肅宗, 

乾元 758760) 원년에 외관의 급료를 반만 주고 직전(職田)을 주었다. 

경관(京官)에게는 급료를 아예 주지 않은”17) 등의 예는 중앙 재정의 

궁핍에 따라 녹읍을 줄이거나 폐지한 구체적 사례이다. 후한 말, 삼국시기 

혼란기에 조세 수입이 격감하고, 군비 지출이 증가되면서 재정이 고갈되

자, 관리들에게 녹봉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전(公田, 職田)을 지급하 는데, 관리들은 그 토지에서 얻어진 수입금을 

녹봉에 보충하 다. 그리고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와 수당대(隋唐代)에 

재정 압박을 받아 녹봉 지급이 정체(停滯)·감액(減額)·폐지(廢止) 상태

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급여제도의 변동이 국고의 재정 형편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녹읍은 관리들에게 급여의 일종인 바, 

그 변천은 국고의 재정 사정과 무관할 수 없다.18) 고려후기, 조정을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전쟁으로 농토가 황폐해지고, 조세의 

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창고가 비어 관리들에게 제대로 

녹봉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국가는 관리들에게 녹봉 대신 토지를 

분급하는 ‘분전대록(分田代祿)’의 녹과전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19) 

16) 위의 책, 354쪽.

17) 築山治三郞, ｢官僚の俸祿と生活｣, 唐代政治制度の硏究(創元社, 1967), 559쪽; 위의 책, 

345쪽.

18) 全德在, ｢新羅時代 祿邑의 性格｣, 韓國古代史論叢 10(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2000), 

196쪽.

19) “祿科田 高宗四十四年六月 宰樞會議分田代祿 遂置給田都監”, “元宗十二年二月 都兵馬使 
言近因兵興 倉庫虛竭 百官祿俸不給 無以勸士 請於京畿八縣 隨品給祿科田”(고려사 권

78, 지32, 食貨1, 田制). 魏恩淑, ｢祿科田의 설치｣, 한국사 19 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국사편찬위원회, 1996), 263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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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덕왕대에 녹읍이 부활된 것은 경덕왕 왕권과 진골귀족의 

갈등 끝에 귀족들에게 힘이 쏠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덕왕이 사원에 

과도하게 기진(寄進)하고, 여러 사찰을 건립하며 재정을 많이 지출하 으

며, 동왕 대에 전면적인 행정구획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비가 증가하

고, 왕의 족류(族類)에 대해 녹읍에 상응하는 조(租)를 지급한 데 따른 재정적 

궁핍이라는 경제적 측면20) 때문이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덕왕이 “위엄을 갖춘 승려를 데려오라”고 

하자 곧 지나가던 깨끗한 대덕(大德) 한 명을 모셔 왔으나 “내가 말한 

승(榮僧)이 아니라” 하며 돌려보냈다. 경덕왕이 말한 위엄을 갖춘 

승려, 즉 승은 누구를 지칭하고, 이 대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승은 “위엄을 갖추어 깨끗이 차려입은(威儀鮮潔)” 것만을 뜻하지 않는

다. 위의(威儀)는 “좌작진퇴(坐作進退)에 위덕(威德)과 의칙(儀則)을 가진 

것”을 뜻한다. 법화경 서품(序品)에 “구족계(具足戒)를 보니 위의가 

결함이 없다” 했고,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구족(具足)한 중계(衆

戒)는 위의를 범하지 않았다” 했으며, <계소일하(戒疏一下)>에 “위(威)는 

용의(容儀)가 가관인 것을 말하며, 의(儀)는 궤도(軌度)에 맞는 물건을 

말한다” 하 고, 좌전(左傳)에 “위엄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을 위(威)라 

하고, 궤도가 있어 모범이 되는 것을 의(儀)라 한다”고 하 다. 이에 

‘위의구족(威儀具足)’은 “동작과 행위를 갖춘, 규율에 맞는 위엄 있는 

기거동작을 갖춘 상태”(법화경 약초유품)를 말하고, 위의승(威儀僧)/위

의사(威儀師)는 “계(戒)를 줄 적에 삼사(三師)·칠증(七證) 가운데 교수사

(敎授師)가 있어서 수계자(授戒者)에게 앉고 동작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위의(威儀)를 지시하는 사람”이다. 행사초상삼(行事鈔上三)에 “위의사 

한 분만을 백차(白差)한다” 했는데, 이로부터 일반법회에서 중승의 의식

작법을 지휘하는 승을 위의사라 하 다.21)

경덕왕은 차려입은 스님을 보내고, 남루한 옷차림[衲衣]으로 삼태기를 

지고 오던 충담사를 위의승으로 뽑는다. 납의(衲衣)는 세상 사람들이 

버린 낡은 헝겊을 모아 누덕누덕 꿰매어 만든 옷이다. 승려는 이것으로 

몸을 가리므로 납자(衲子)라 하고, 또 자신을 낮추어 야납(野衲)·포납(布

衲)·미납(迷衲)·노납(老衲)·병납(病衲)이라 한다.22) 경덕왕은 민심을 

20) 盧泰敦, ｢統一期 貴族의 經濟基盤｣, 韓國史 3(국사편찬위원회, 1978), 153154쪽.

21)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敎大辭典 5(寶蓮閣, 1982),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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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줄 인물을 원했으므로 화려한 옷이 아닌 남루한 옷을 입은 충담사를 

택한 것이다. 충담사는 신실한 신앙을 갖추고, 뜻이 깊고 높은 <찬기파랑

가>를 지을 만큼 덕을 갖춘 스님으로, 규율에 맞는 위엄과 모범적 행실을 

갖추었으므로 국가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서 그에게 치도(治道)를 물었다.

경덕왕의 개혁은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혜공왕대에 이르면 

대란으로까지 번져나갔다.23) 경제적인 어려움도 겹친 때에, “(경덕왕) 

15년 봄 2월, 상대등 김사인(金思仁)이 근년에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남을 

들어 글월을 올려 시정(時政)의 득실을 따졌고”24), “19년 봄 도성의 

동쪽에서 귀고(鬼鼓)가 들리고, 20년 봄 무지개가 해를 꿰고 해에 둥근 

고리가 생겼으며, 여름 4월에는 혜성이 나타났고, 22년 7월 태풍에 기와가 

날아가고, 8월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피었으며, 24년 4월에는 유성(流星)

이 심성(心星)을 범하는” 등의 천재(天災)가 잇따라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

고 있었다.

경덕왕이 충담사에게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하게 할 노래 <안민가>를 

청하고, 이를 아름답게 여겨 왕사(王師)로 모시려 한 것은 국가적인 

난국에 신하와 백성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통치행위를 성찰하고 경건한 

태도로 자중자애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경덕왕 15년에 김사

인의 시국 정치의 잘잘못에 대한 극론을 기꺼이 받아들인 일, 세속을 

버리고 단속사(斷俗寺)에 들어갔던 왕의 총신 이순(李純)이 왕이 음악을 

좋아함을 허물이라 하며 고칠 것을 간청한 일 등과 궤를 같이하는 소통과 

자성(自省)의 행위이다.

III. <안민가>의 뜻풀이와 작품 성격

1. <안민가>의 뜻풀이

<안민가>의 해독은 다음과 같다.

22)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敎大辭典 1(寶蓮閣, 1982), 529530쪽.

23) 이기백, 앞의 책(1990), 132쪽, 335쪽.

24)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덕왕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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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은 어비요(君隱父也)

臣은 샬 어여(臣隱愛賜尸母史也)

民 얼 아고 샬디(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이  알고다(民是愛尸知古如)

구믈ㅅ다히 살손 물생(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이흘 머기 다라(此肹喰惡支治良羅)

이 흘 바리곡 어듸 갈뎌 디(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爲尸知國惡支特以支知古如)

아으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나라악 太平니ㅅ다(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양주동 해독)

이 가운데 “民焉狂尸恨阿孩古”,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此肹喰惡

支治良羅”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이견이 있고, 그중 특히 “窟理叱大肹生以

支所音物生”의 이견 간극이 크다. 먼저, ‘民焉狂尸恨阿孩古’에서 ‘狂尸恨’은 

“밋칠은/미칠한”(오구라·정열모), “어린(유창선)”, “얼”(양주동·지헌

·이탁·김상억·서재극·금기창·유창균·강길운·최남희), “어릴”(김

완진), “어리한”(홍기문·정창일) 등으로 해석한다.

‘광(狂)’은 “들 일흐면 미치게 아라(失趣狂解)”(능엄경언해 10:6), “미

칠 광(狂)”(훈몽자회 중34)에서처럼 “미치다”로 읽힐 수 있으므로 “밋칠은/

미칠한”도 가능하지만, 문맥상 ‘광(狂)’은 ‘어러이’25)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

다. “가락에 맞지 않는 소리로 미친 듯이 부르는 노래”를 ‘광가(狂歌)’, 

즉 ‘어러이 놀애’라 했으니 ‘狂尸恨’을 “얼한”으로 읽는 것도 가능하다. 

‘광(狂)’에 “마음이 미혹(迷惑)하여 도리와 시비를 분간하지 못함, 경솔하

고 조급하다”는 뜻이 있고, “무지하여 제멋대로, 마음껏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광생(狂生)’이라 했으니 결국 “우리 무리 어리오 둔(鈍)

야(我輩愚鈍하야)”(능엄경언해 7:67), “나 어리고 미혹 사미라

(我是愚魯之人)”(번역 박통사 상:9), “늘그며 어리며 병들며 부녜 능히 

오지 못 이 식구 혜고 계일야 을 주라”(경신록언해 78)에서의 

‘어리다(얼이다)(愚, 幼)’와 뜻이 통한다.

“무왕(武王)은 강숙(康叔)에게 이르기를, ‘백성을 어린 자식처럼 보호하

25) “어러이 라 매 어드러 가리오(狂走終奚適)”(두해 초 3:15), “어러이 놀애 블러 

聖朝애 브텟노라(狂歌託聖朝)”(두해 초 3:22), “性命이 다 사말 말니 슬허셔 

오직 어러이 도라보놋다(性命由他人 悲辛但狂顧)”(두해 초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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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라’ 하 으니(武王誥康叔, 如保赤子其康乂)26), 여기

서 적자(赤子)는 갓난아기이다. 한서 고의전(賈誼傳)에 따르면  ‘적자’란 

갓 태어나 아직 눈썹과 터럭이 나지 않아 불그레한 어린아이를27) 이른다. 

이 탓으로 “임금의 치하에서 그 은택을 받는 백성”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되었다. 백성을 “도리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고 무지하여 내키는 

대로 하는 아이”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어버이인 임금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겨 항상 보살펴야 함을 강조한 언술이다. ‘民焉狂尸恨

阿孩古’는 백성을 적자에 견주었으니 “民 얼(어린) 아고”로 읽힌다. 

이는 뒤의 ‘民是愛尸知古如’, 즉 “임금이 진심으로 돌보면 백성들은 자연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이어진다.

위에서 “구믈ㅅ다히 살손 물생”이라 풀이한 구절은 <안민가>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아예 미상이라 하기도 했고, 제시한 풀이만도 참으로 

다양하다.

⑴ “굴ㅅ댈 생으로 괼 바인 물생(物生)”(오꾸라, 1929)  “추기(樞機)에 생기 

있게 하는 자”이다.28) 여기서 ‘추기’는 “사물의 긴하고 중요한 데, 중요한 

기관”, “중요한 정무(政務), 국가의 대정(大政)”을 말한다.

⑵ “구믈ㅅ다히 살손 물생(物生)”(양주동, 1942) / “구믈ㅅ다히 살손 물생”29) 

 “구물거리며 살아야 할 백성” / “구물ㅅ 다히 살손 物生”30)  “꾸물거리며 

사는 서민(庶民)들이” / “구물ㅅ다히 살손 물생”(구물구물 사는 중생)31) 

/ “구믈다히 살손 物生”32)  “꿈실거리면서 사는 서민(庶民)이” / “구믈히 

살손 물생(物生)”33)  “꾸물거리며 사는 가련한 백성들”

⑶ “구슐 잇실”34)  “고시레, 아름다운 나라 우리 삼한(三韓)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 구슐: 신국(神國), 고상하고 장려(壯麗)한 나라. 우리 

민속에 ‘고시레’, ‘고시네ㅅ’35)

26) 세종실록 2년(1420) 3월 27일(을미).

27) “顔師古 注 赤子 言其親生 未有眉髮 其色赤.”

28) 小倉進平, 鄕歌及び吏讀の硏究(京城帝國大學, 1929), 166쪽.

29) 金尙憶, 鄕歌(한국자유교육협회, 1974), 164쪽, 209쪽.

30) 崔鶴璇, 鄕歌硏究(宇宙, 1985), 118119쪽.

31) 許文燮·李海山 編, 古代歌謠 古代漢詩(民族出版社, 1988), 2021쪽.

32) 金起東·朴晟義·梁柱東 外, 韓國古典文學全集 1 鄕歌 高麗歌謠(良友堂, 1981), 72
74쪽.

33) 張珍昊, 新羅鄕歌의 硏究(螢雪出版社, 1997), 90쪽, 93쪽.

34) 池憲英, 鄕歌麗謠新釋(正音社, 1947), 1920쪽.

35) 위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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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굴 크흘 생으로기솜 물생”(굵고 큰 생이어니 중생)36), “구리ㅅ대 사로기스

리 묻사리”(“전통을 살리리라/창생을”)37), “굴 글 생이로기솜”(“억조창생

이니”)38)

⑸ “구릿 대 나히 고이솜 갓나히”  “윤회(輪廻)의 차축(車軸)을 괴고 있는 

갓난이”39)

⑹ “갈릴 다 내아 견올  내아”  “갈릴 땅을 내어 견딜 물건을 내어”(신하

에게 명령하기를) 갈릴 땅을 내어 (생활하고) 견딜 만한 물건을 내어)40)

⑺ “구무릿 흘 사 손 物生”  “구물거리며 사는 바 물생”(가냘픈 인생)41), 

단순한 중생이라기보다는 ‘구차히 사는, 하찮은, 생명을 이어가는, 먹고사는’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42)

⑻ “구릳 깐 깔 나리디숌 믈생”(김선기, 1967) “코릳 깐깔 나리디숌 생”43)

⑼ “구릿대 내히 믈生”44)  “탄식(嘆息) 또는 저주(詛呪)를 내뿜고 있는 

뭇 창생(蒼生)들”

⑽ “구릿 하 살이기 바라”45)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⑾ “窟 理싈 한 生이러 바 物生”(정창일, 1978)46)

⑿ “굸 쿰흘 살릿솜 무리 목숨”  “굴(거처)의 큼(대단히 넓음)을 살게 하는 

안[內]의 무리”47)

⒀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48)

⒁ “마가릿 한글 살이솜 갓살이”49)  “오막살이의 대중을 살리시는 토산물(土産

物)”

⒂ “구릿대 살이 物生”50)

36) 정열모, ｢새로 읽은 향가｣, 한글 121(한글학회, 1947), 395쪽.

37) 정열모, 향가 연구(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280쪽.

38) 정열모, 신라향가주해(국립출판사, 1954)(한국문화사, 1999), 45쪽, 51쪽.

39) 홍기문, 향가해석(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56); 향가해석(大提閣, 1991), 122
123쪽.

40) 李鐸, 國語學論攷(正音社, 1958), 242243쪽.

41) 金俊榮, 鄕歌文學(螢雪出版社, 1982), 100101쪽.

42) 위의 책, 105쪽.

43) 김선기, 옛적 노래의 새풀이鄕歌新釋(普成文化社, 1993), 197쪽.

44) 徐在克, 新羅 鄕歌의 語彙 硏究(啓明大學校 韓國學硏究所, 1975), 15쪽.

45) 金完鎭, 鄕歌解讀法硏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71쪽, 80쪽.

46) “王舍城 七葉窟의 교리로 사는 커다란 삶이라고 바람을 가진 중생들”이란 뜻이다. ‘굴리’

는 ‘窟居部’의 理法이다. 大生은 참선과 斷惑을 근본으로 하는 鷄胤部의 자만심이고, 

‘물생’은 중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하대한 표현이다. 물론 有情類를 말한다. 백성이 

굴거부의 환상에 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鄭昌一, 鄕歌新硏究(圓光大
學校 鄕土文化硏究所, 1987), 411412쪽.

47) 금기창,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鄕歌論(太學社, 1993), 90쪽.

48) 나경수, 향가의 해부(민속원, 2004), 410쪽.

49) 姜吉云, 鄕歌新解讀硏究(한국문화사, 1995), 228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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⒃ “굴리(구리, 理窟)ㅅ 한흘 살이기 숌 物生(갓살, 生物이)”51)  “주린 배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물건을”

⒄ “구릿 블흘 살이기 바 물생”52)  “아궁이의 불을 살린 바  물생”

여럿 중에 ⑵의 “구믈ㅅ다히 살손 물생(物生)”(꾸물거리며 살아야 할 

백성)이 가장 보편적이다. ⑺의 “구무릿 흘 사 손 物生”, “구물거리며 

사는 바 물생”(가냘픈 인생)은 “구차히 사는, 하찮은, 생명을 이어가는, 

먹고사는 백성”의 뜻이므로 ⑵와 그리 다르지 않다.

⒅ 구물[窟理]은 무엇의 훈차인가? 이는 실로 ‘준준(蠢蠢)’의 뜻 ‘구믈구믈’의 

부사형 어근을 표기한 것이다. “구믈어리 함령(含靈)에 니르리(乃至蠢動含

靈)”(금강경 9), “구믈구믈 중생이”(蠢動含靈)(蒙山法語畧錄 10), 

“무렛 사믄 갓 구믈어리니”(流輩徒蠢蠢)(두시언해 권5, 38)에 

쓰인 의미와 같다고 하 다. 균여가 가운데는 이 말을 바로 ‘구물질(丘物叱)’로 

음기하 다. 이로써 ‘窟理叱’이 곧 ‘丘物叱’임을 확지할 수 있다. ‘준준, 준동(蠢

動)’은 불전에 흔히 일체 함령(含靈)을 형용하는 말이다. ‘구믈’은 아랫말 

‘물생(物生)’을 형용한다. ‘물생’은 인생이란 말보다 좀 더 광의적인 불교적 

속어일 것이다.53)

금강경 등의 불경에 나타나는 “구믈구믈 중생이”를 ‘굴리(窟理)’

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불경에서의 ‘준준’, ‘준동’을 왜 ‘굴리’로 표기하

고, ‘구믈ㅅ 다히, 구무릿 흘’이라고 풀이하는데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물생(物生)’을 생물(生物)이나 중생(衆生)

과 일치하는 단어로 볼 수 있는 실례를 찾기 어렵다. ⑵나 ⑺을 제외하고는 

제각기 조금씩 서로 다른데, “‘窟理叱大肹’은 “코릿[屎]이 크다”, “‘뱃구레가 

크다’는 관용 어구처럼 식생활과 관련된 기관의 특징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한 해석이 시적 문맥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54)와 같이 풀이는 

다를지라도 백성들의 민생과 관계된 말이라는 점만 공통적이다.

‘굴(窟)’은 사전적으로 “굴 굴(窟)(類合 하56), 교(窖)(倭上 8), 굴 동(洞)

50) 최남희, 고대국어형태론(박이정, 1996), 122쪽.

51)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태학사, 1997), 650쪽.

52) 신재홍, 향가의 해석(집문당, 2000), 79쪽, 96쪽.

53) 梁柱東, 訂補 古歌硏究(博文書舘, 1960), 276쪽, 281쪽.

54) 윤덕진, ｢<안민가> 해석의 새로운 방향 모색｣, 고가연구회 편, 향가의 수사와 상상력
(보고사, 2010),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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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 27c), 굴(堀)”로, “짐승이 사는 구멍, 전(轉)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움집, 토굴집, 몸을 굽히고 들어가는 구멍”을 뜻한다.

⒆ “녯 사 부톄오 여룡(驪龍) 무명(無明)이오 굴(窟)안 생사(生死)ㅅ 

굴혈(窟穴)이라”(남명 하69)

⒇ “동굴 가온 도적글 피여서(避賊石窟中)”(동신속삼강 열 3:57)

⒜ “그 뫼해  선인(仙人) 남(南)녁 굴(堀)애 잇고  선인 북(北)녁 

굴애 잇거든 두 산(山) 예  미 잇고”(석보상절 11:25)

⒝ “서울에는 협객(俠客)들이 머무는 곳, 산림은 은사(隱士)들의 보금자리, 

부잣집이라고 어찌 화로우리. 몸을 봉래(蓬萊)에 의탁하는 것만 같지 

못하리.”55)

위에서는 사람이 머무르거나 몸을 피할 수 있는 굴, 신선이나 협객이 

머무르는 곳을 굴(窟)이라 지칭했다. 굴실(窟室)은 토굴이나 석굴의 방을 

뜻하는데, “요 임금 때에 물이 역류하여 홍수가 나니 뱀이나 용이 살고 

백성들은 살 곳이 없어 낮은 지역 사람들은 보금자리[巢]를 만들었고,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굴을 파고 살았다”에는56) 낮은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금자리라 칭하고 높은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을 굴이라 

하 다. “거처하는 굴[營窟]이란 높은 곳에 판 굴로, 땅에다 흙을 쌓아서 

만든다. 보금자리[橧巢]에서 증(橧)이란 섶을 끌어 모아 만든 집이다”57), 

“옛날 왕들에게 아직 궁실이 없을 때, 겨울에는 굴에서 거처하고 여름에는 

증소(橧巢)에서 살았다”58) 했으니 굴이 궁실을 대신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안민가>의 ‘窟理叱’은 ‘구리ㅅ’, 즉 굴(窟, 窖, 洞, 堀)”이고59), 

55) “京華游俠窟 山林隱遯棲 朱門何足榮 未若託蓬萊”(晉 郭璞 <遊仙詩 1> 7首 中 第1首).

56) “當堯之時 水逆行 汜濫於中國 蛇龍居之 民無所定 下者爲巢 上者爲營窟”(孟子 滕文公 
下), “嚴陵方氏曰 孟子所謂下者爲巢 上者爲窟 是矣”(宋 衛湜 撰, 禮記集說 卷54, 禮運 
第9).

57) “營窟者 地高則穴於地 地下則營纍其土而爲窟 橧巢者橧聚其薪以爲巢”(宋 衛湜 撰, 禮記
集說 卷54, 禮運 第9).

58) “昔者先王未有宮室 冬則居營窟 夏則居橧巢”, “孔穎達疏 謂於地上累土而爲窟”(禮記 禮
運).

59) 이 부분을 “고릿 다 내기솜 物生”으로 읽어 “보금자리에 터전을 이룩하게 된 중생(衆
生)”이라 풀이한 경우가 있다(兪昌均, 鄕歌批解, 螢雪出版社, 1996, 309310쪽). “구

리＞굴의 변화를 상정하여 ‘구릿’으로 읽을 수 있다. 훈몽자회에는 ‘囱 굴총, 堗 굴돌’

이 나와 있는데, 이 ‘굴’은 ‘굴뚝’을 가리킨다. 굴이나 구멍의 뜻으로는 ‘窟’과 통하는 

것이다”라고 한 학설도 있다(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8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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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인 보금자리를 칭한다.

다음은 그동안 주로 ‘중생(衆生)’60)으로 풀이했던 ‘물생(物生)’에 대한 

풀이이다. ‘물생’은 백성을 대칭하는 표현으로, ‘이안민(理安民)’ 책무를 

수행하여야 할 왕의 과업이 지중하고 막대함을 암시하는 함축적 표현이라

고61) 하 다.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을 끌어들이되, 그것을 ‘물생’으

로 바꾸어 표기함으로써 조금도 그러한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부처의 

자비는 사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을 누리고 있는 일체의 

생명체[生物]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 62) 하기도 하 다.

⒞ “하늘이 백성들을 낳으시고 만물에 법칙 있게 하셨네./백성들 일정한 도를 

지니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彛 好是懿德)(詩
經 大雅, 蒸民).

⒟ “궁은 임금이요, 상은 신하요, 각은 백성이요, 치는 사(事)요, 우는 물(物)이라. 

이 다섯이 어지럽지 않으면 음조가 막혀 고르지 못하고 어지러움이 없다.”63)

⒞에서는 하늘이 백성을 낳으시고, 사물의 법칙을 만들었다 했고, 

⒟에서는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를 각각 임금·신하·백성·사·물에 

비유하 으며, “천지(天地)가 있기 전에는 무형(無形)이었지만 천지가 

생긴 이후로 이와 같은 이치가 행해져 천지음양(天地陰陽)과 군신민물(君

臣民物)의 이치는 한시도 사라지지 않았다.”64) <안민가>에서 군신민, 

다음에 물(物)이 등장했으니 이 또한 천지음양과 같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만물(萬物), 즉 “세상의 온갖 사물들”을 뜻하는 말이다. 

㈑에서 “궁(宮)은 토(土)에 해당하여 중앙에 놓이어 사방을 통괄하니 

바로 임금의 모습이고, 상(商)은 임금 다음에 신하가 있으니 임금에 

60) 이탁은 ‘물’을 ‘’(물건), ‘생’을 ‘내’(만들다)’, 즉 “물건을 만들어”라 했고, 홍기문은 ‘물’을 

‘갓’, ‘생’은 ‘나히’로 ‘물생’은 ‘갓난이’라 했으며, 정렬모는 ‘묻사리’로 ‘물생’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라 하 다. 한자 ‘물생’을 그대로 취한 경우가 가장 많으나, 풀이는 각각 다르

다. 소창진평은 ‘물생’을 사람이라 했고, 양주동도 近古語에 ‘鳥, 獸, 虫’을 ‘즁’이라 

한 데 대해, 羅代에 ‘서민, 인류’를 ‘물생’이라 한 것은 흥미 있는 일이라 하 다. 김선기

는 ‘생물’이라 했고, 서재극은 ‘무리[類, 群]’라 하 다.

61) 윤덕진, 앞의 논문, 170쪽.

62) 兪昌均, 鄕歌批解(螢雪出版社, 1996), 364쪽.

63) “宮爲君 商爲臣 角爲民 徵爲事 羽爲物하니 五者不亂則無惉滯之音矣니라.” 국립국악원,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40 樂書正解 聖學十圖 初學琴書 玄琴譜(민속원, 2005), 39쪽.

64) “故未有天地 是理隱於無形 旣有天地 是理行乎 天地陰陽 君臣民物 事理之間 未嘗一日廢
也”(陸費墀,西谿易說 原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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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가는 것이라. 각(角)은 봄으로, 물이 함께 자라는 것이니 각각의 

백성을 뜻하고, 치(徵)는 여름으로서 물이 성한 까닭에 사(事)도 많으니라. 

우(羽)는 겨울로 물을 모음인데, 수(水)가 되어 가장 맑은 까닭에 물이 

된다”고65) 하 다. <안민가>에서는 군신민(君臣民) 다음에 사와 물가운

데 “세상의 온갖 만물들”을 대표하는66) ‘물’을 취하고 있다.

‘물생’이 결합된 활용의 예도 있다.

⒠ 장씨(張氏)가 말하기를, 생겨나 자라난다는 것은 점점 나아감을 말한다. 

무릇 만물은 나면 나아가 커지게 되므로 생겨난 것은 나아갈 뜻을 가진 

것이다.67)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설문(說文)에는 생황(笙簧)을 정월의 소리라 

했는데, (정월에) 만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은 것이다.”68)

⒢ “문언(文言)에 이르기를, 원(元)이란 길하고 좋은 것이 자라난 것이요, 

형(亨)이란 경사스럽고 좋은 것이 모인 것이라. 음과 양이 화합을 이루면 

만물이 생겨나 좋은 것을 이룬다.”69)

⒣ “천지의 기운이 화목하게 합해져야만 초목에 싹이 트기 때문이다. 장자가 

말하기를, 음이 지극하면 삼가 조용하고 양이 지극하면 환하게 빛난다. 

삼가 조용함은 하늘에서 나오고, 밝게 빛남은 땅에서 나온다. (음양이) 

통하고 화합하여야 만물이 생겨난다.”70)

⒠와 ⒡는 온갖 사물이 생기어 자라는[生長] 일을 두고, ‘물생’이라 

했고, ⒢와 ⒣는 천지와 음양의 기운이 통하고 화합할 때 생겨나는 

것을 두고 ‘물생’이라 했다. 만물 생육(生育)의 덕은 천지(天地)·천도(天

道)에 ‘원형이정(元亨利貞)’ 등 네 덕과 같다 했다. ‘원’은 봄으로 만물의 

65) “宮 正義曰宮屬土하야 居中央總四方하니 君之象也니라, 商 次宮爲臣하니 次君者也니라, 

角 王肅曰 春은 物이 並生하야 各別民之象也니라, 徵 王肅曰 夏에는 物이 盛故로 事多니

라 索隱曰 徵屬夏하니 夏에는 生長萬物하야 皆成形躰하고 事亦有躰 故로 配事니라 羽 
王肅曰 冬은 物聚라 索隱曰 羽爲水하야 最淸之象故로 爲物하니 用絃四十八絲라.” 국

립국악원, 앞의 책, 39쪽.

66) “誠者物之終始 不誠無物 [注] 物 萬物也 亦事也 大人無誠 萬物不生 小人無誠 則事不成 
是故 君子誠之爲貴”(禮記註疏 卷53).

67) “張氏曰 生生者 進進之謂也 夫物生則進而大 故生有進意”(黃倫 撰, 盤庚中, 尙書精義
卷20).

68) “通典曰 說文曰 笙 正月之音 物生 故謂之”(黃鎭成 撰, 笙, 尙書通考 卷6).

69) “文言曰 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陰陽和而物生曰嘉”(蘇軾 撰, 東坡易傳 卷1).

70) “故天地之氣和同 草木所以萌動也 莊周曰 至陰肅肅 至陽赫赫 肅肅出乎天 赫赫發乎地 兩
者交通 成和而物生焉”(宋 衛湜 撰, 禮記集說 卷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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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이므로 인(仁)이고, ‘형’은 여름으로 만물이 자라나니 예(禮)가 되고, 

‘이’는 가을로 만물이 이루어져 의(義)가 되고, ‘정’은 겨울로 만물을 

거두게 되어 지(智)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생’은 “천지 음양의 

기운이 통하여, 온갖 만물이 나고 자라는 것”이다.

이에 <안민가>의 이 대목은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此肹喰惡支

治良羅”가 아니라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此肹喰惡支治良羅”로 끊

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먼저 앞 구절 ‘生以支所音’을 보자. ‘사로기스리’(정열모, 1965)는 ‘살리게

스리’와 같이 부사형 어미로 ‘기’를 본 것이다. 그러나 부사형 어미에 

‘기’가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살이기 바라’(김완

진, 1980)는 ‘살리기에 익숙해져’의 의미인데, 처소부사격 어미는 시간이

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아래에서만 생략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기솜’(유창균, 1994)은 ‘기’를 사동형 어미로 보고 그 의미를 ‘이룩하게 

된, 만들게 된’으로 보았다. 그리고 ‘살이기 바’(신재홍, 2000)는 ‘살린 

바’의 의미로 ‘기’에 관형형 어미 ‘ㄴ’의 기능을 부여하기도 했는데, 

이 해독은 앞에서 본 <처용가> ‘명기(明期)’의 해독과 상통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기(期)’를 ‘기’로 읽고, 이 ‘기’에 관형형 어미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71) ‘ㅁ’은 다음과 같이 관형형 어미와 동사형 어미가 

동시에 가능하다.

⒤ 므슴 자비(慈悲) 겨시거뇨(석보상절 6:6)

⒥ 무 일을 엿다(得甚事)(오륜행실도 2:58)

⒦ 낙화(落花)들 치 아니랴 쓰러 무 리오(청구 언대학본 164)

⒧ 무심(無心) 져 고기 여어 무 려다(청구 언대학본 40)

⒤와 ⒥의 ‘ㅁ’은 ‘무슨’의 선행형인 관형형 어미이고, ⒦와 ⒧의 ‘ㅁ’은 

관형형 어미이면서 동명사형 어미이다. “곳펌 세월(歲月)이 몰마가놋다

(菁華歲月遷)”(초간본 두시언해 20:1), “아설(大晦日)”(譯語類解補

71) ‘肹’은 부림 토씨이고, ‘生’은 훈독자 ‘살’의 줄기이며, ‘以는 음차자 ‘이’ 표기로 하임말의 

파생어를 만든다. 支는 ‘히’로 ‘살이’의 줄기를 긴 소리로 발음한 현상이다. 所는 훈차

자, 즉 매인 이름씨 ‘’로 읽고, ‘音’은 ‘ㅁ’으로 씨끝 ‘’이다. ‘生以支’는 ‘살이’, 즉 

“살게 하다”라는 뜻이고, ‘所音’은 씨끝이다. 높임의 안맺음씨끝 ‘시’에 이름법의 씨끝 

‘ㅁ’이 결부된 것이다. 최남희,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 연구(박이정, 1999),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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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옴길(彎路, 彎子)”(譯語類解 상 6)에서도 ‘ㅁ’은 “꽃 피언 세월, 

아 설, 에온 길” 등 관형사형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음(所音)’

의 ‘ㅁ’은 관형사형 어미와 동명사형 어미 모두 될 수 있다. 이에 <안민가>

의 ‘소음’을 ‘숌’으로 읽어 ‘ㄴ’이나 ‘ㄹ’과 같은 관형형 어미로 볼 수도 

있고, ‘ㅁ’을 동명사형 어미로 보아 그다음 관형격 어미 ‘ㅅ(의)’이나 

목적격 어미 ‘을’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72) 강길운은 ‘모소음질(牡

所音叱)’을 ‘므섬ㅅ’으로 읽고 그 뜻을 ‘무슨’으로 파악하면서도 ‘ㅁ’을 

관형형 어미로 보고 있다. ‘ㅁ’은 관형형·동명사형 어미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므섬ㅅ’으로 본다고 해도 ‘ㅁ’은 동명사형 어미이고, 

‘므섬ㅅ’이 관형형 어미가 되는 것은 ‘ㅅ’이 관형형 어미 ‘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73) “이어우 므슴ㅅ”, “이여우 믓솜”, “이어우 므슨”, “디 숌ㅅ” 

등으로 다양하게 풀이74)하는 <혜성가>의 “此也友物比所音叱”이 대체로 

“이에 ~ 무슨”으로 해독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혜성가>의 

‘소음’은 주로 ‘므슴ㅅ’(무슨)으로, ‘ㅁ’을 동명사형 어미로 보고 ‘ㅅ’을 

관형사형 어미로 본다. 이에 ‘生以支所音’을 뒤의 ‘물(物)’을 꾸미는 관형사 

“살리는 (바의)”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앞뒤 문장 구조상, ‘대힐(大肹)’은 ‘굴(窟)’의 술어일 수도 있고, 뒤의 

‘생(生)’과 연결될 수도 있다. 전자라면 ‘대굴(大窟)’, 즉 ‘대실(大室)’이 

된다. ‘대실’은 권세 있고 자손이 풍성한 집안이란 뜻75)이니, 백성들의 

보금자리가 더욱 커지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고, 

후자라면 한살이·한사리, 즉 ‘대생(大生)’이 된다. ‘대생’은 “60세나 70세 

생신처럼 노인들이 맞이하는 10년마다의 생신”76)을 뜻하므로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굳게 다지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그러므로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을 “구리ㅅ 크 살이”, 또는 “구리ㅅ 한사리(큰 

사롬)이”으로 읽어, 백성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꾸리어 안락을 누리며 

72) 양희철, 향찰 연구 12제(보고사, 2008), 237239쪽.

73) 위의 책, 243쪽.

74) “甚(=怎)은 무슨의 뜻으로, 甚所音은 전형적인 訓主音從의 표기요, ‘므슴’을 나타내는 

데에 아무런 손색이 없는 것이다” 하 다. 金完鎭, 鄕歌解讀法硏究(서울대학교출판

부, 1980), 135쪽.

75) “世家大族. 宋何薳 <春渚紀聞> 二富室疏財 然則所謂富家大室者 所積之厚 其勢可以比封
君.” 羅竹風, 漢語大詞典 2下(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1359쪽.

76) “一般指老年人逢十的生日 如六十壽辰 七十壽辰等”, “沙汀 <范老老師> 自從去年做過七十
歲的大生以后 老老師的精神 便不大濟事了.” 위의 책, 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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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은 부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안민가>는 1)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

이라고 여겨 자애와 사랑을 베풀면”(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

尸恨阿孩古) ⇒ 2) ⑴ “백성들이 임금과 신하들의 사랑을 알게 되고”(民是愛

尸知古如), ⑵ ①  “만물이 나고 자라서”(物生) → ②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此肹喰惡支治良羅), “백성들은 보금자리를 확보하여 풍요로운 

삶을 이루며”(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 ⇒ 3)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지 않고, 나라를 유지하며 살게 된다”(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

丁 爲尸知國惡支特以支知古如) 4) ⑴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각기 그 

직분을 지키면”(君如臣多支民隱如), ⑵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爲內尸等

焉國惡太平恨音叱如)로 의미가 연결된다. 1)은 전제이고, 2)와 3)은 예상

하는 결과이다. 2) 안에서도 다시 ⑵①은 전제를 이루고, ⑵②는 결과이

다. 4)는 <안민가> 전체를 포괄하면서 다시 조건절과 결과절로 끝맺고 

있다.

2. <안민가>의 성격 분석

<안민가>는 유교적 성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

지만, 그간 학계의 주장들을 모아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성격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유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보는 견해가 수적으로 가장 

많다.77)

⑴ “<안민가>만이 오로지 유교사상으로 일관된 노래로서 우선 그 가요의 이름부

터 그러하다.”(양주동), “<안민가>는 사뇌가나 불찬가와 구별되는, 치리(治

理)와 의식(儀式)을 노래한 다놀애[兜率歌]”78), “유가적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치리가(治理歌)이고”79) “전구는 인간의 도리를 담은 가족주의적 

성명론(性命論), 중구는 유교 이념인 민본사상, 후구는 군신민 계도를 담은 

77) “<안민가>는 그 배면에 불교적 정법사상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도사상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하여 유교·불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지만 왕도사상의 우세로 판정하기

도 한다. 신 명, 월명과 충담의 향가(넷북스, 2012), 160161쪽.

78) 趙芝薰, ｢新羅歌謠硏究論考｣, 民族文化硏究 1(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64), 163
164쪽.

79)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열화당, 1985), 233쪽; 변종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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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론(正名論)의 구조화”한 것이다.80)

⑵ <안민가>는 유가적인 윤리의식에 바탕을 두고 일상적 비유를 끌어와 노래한

다. 즉, 군왕이나 백성들이 제 신분과 입장에 따라 윤리적 명분과 한계를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예치(禮治)를 강조한다. 임금이 인격을 갖추어야 

덕치(德治)를 이룬다는 충간(忠諫)을 담았다. 민본(民本)·정명(正名) 사상

이 주이다.81)

초기 연구에서 “<안민가>만이 오로지 유교사상으로 일관된 노래로서 

우선 그 가요의 이름부터 그러하다”라고 한 이후, <안민가>는 “유가적인 

윤리의식에 바탕을 둔 평범한 일상적 비유를 이끌어와 한 노래로, 군신민

이 본분을 지키고 상호 긴밀한 유대의식이 맺어질 때 나라는 정녕 태평해

지리란 치리(治理)의 법을 밝혔다. 나라의 안위는 군신민의 올바른 윤리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82) ⑵에서 지적한 것처럼 

<안민가>는 “여타의 향가와는 달리 전적으로 유교적 통치 이념을 직설적

으로 설파한 작품”83)이라는 분석이 주이다. 충담사를 유교사상으로 무장

한 사람으로84) 보기도 하고, “<안민가>는 단순히 유가사상을 표현한 

작품이 아니라 유가적인 사상과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귀족층과 화랑조직

에 속한 미천한 인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작품”85)이

라 읽기도 한다.

둘째, 불교를 <안민가>의 사상적 기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는 

아니다.

⑶ “충담사가 매년 중삼(重三) 중구(重九)일에 미륵세존께 다공양(茶供養)을 

하 으니 미륵신앙이 주를 이룬다.”86), “<안민가>에는 화엄사상이 녹아 

있다. 화엄의 ‘일즉다 다즉일(一卽多多卽一)’을 통치자나 백성의 입장에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87)

80) 羅景洙, 鄕歌文學論과 作品硏究(集文堂, 1995), 368378쪽.

81) 卞鍾鉉, ｢安民歌｣, 華鏡古典文學硏究會 編, 鄕歌文學硏究(一志社, 1993), 446449쪽.

82) 崔喆, 鄕歌의 본질과 시적 상상력(새문사, 1983), 192쪽.

83) 金文泰, ｢安民歌와 敍事文脈｣, 三國遺事의 詩歌와 敍事文脈 硏究(太學社, 1995), 165쪽.

84) 羅景洙, 앞의 책, 372쪽.

85) 임주탁, ｢안민가의 창작 동기와 의미 해석｣, 한국문학논총 57(한국문학회, 2011), 

2122쪽.

86) 尹榮玉, 新羅詩歌의 硏究(螢雪出版社, 1991), 235237쪽, 240241쪽.

87)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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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가>를 미륵신앙에 경도되어 불국토의 이상을 그린 작품, 화엄사

상이 녹아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교적 왕도사상을 표출시키면

서 이면에 밀교 경전 금광명경(金光明經)의 내용을 갖고 있으니 현세이

익적인 잡밀적 성격과 미륵사상을 바탕으로 한 진언적(眞言的) 노래”로88) 

보는 시각도 있고, “인왕경(仁王經)·금광명경(金光明經) 등을 위시한 

호국 불교 이념에 입각하여 불교의 국가관·통치관을 피력한 노래”로89) 

이해하는 관점도 있다.

셋째, <안민가>를 불교와 유교 사상의 혼합으로 보는 견해90)도 있다. 

“대왕이여, 마땅히 아소서. 왕이란 백성으로써 나라를 삼아야 설 수 

있거늘 백성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나라는 곧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왕이란 항상 백성의 일을 근심하되 갓난아기와 같이 하여 

마음에서 떨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에91) 근거하여 <안민가>를 유교의 

왕도사상과 불교의 왕론법(王論法)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창작된 전제왕

권시대의 교도시가라92) 하 다. “<안민가>의 배경사상은 유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민가>는 배경사상을 독자적으로 

변용하여, 군신민 상호 간의 애타사상(愛他思想),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 융합한 민본사상, 군신관계의 정명론을 군신민관계의 

정명론으로 확대 변형하고 있다”93) 하 다.

이 외에도 <안민가>의 사상적 기반으로 ‘주술’을 잡기도 하고94), 인간이

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욕망·담론으로 보는 시각95)도 

여럿 있다. 거역하는 신하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백성의 지지가 필요하기

에 경덕왕이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부탁했다96) 하여 정치적 효용성을 

88) 李姸淑, 新羅鄕歌文學硏究(박이정, 1999), 234242쪽.

89) 김운학, 鄕歌에 나타난 佛敎思想(東國大學校附設譯經院, 1978), 66쪽.

90) 金東旭, 韓國歌謠의 硏究(乙酉文化社, 1961), 26쪽; 홍기삼, 향가설화문학(민음사, 

1997), 207219쪽.

91) “大王 當知 王者得立 以民爲國 民心不安 國將危矣 是故王者 常當憂民 如念赤子 不離於
心”(大薩遮尼乾子所說經 王論品 卷五之一).

92) 김승찬, 신라 향가론(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254256쪽.

93) 楊熙喆, 삼국유사 향가 연구(태학사, 1997), 708쪽.

94) 林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硏究 呪力觀念을 中心으로(半島出版社, 1991), 295
296쪽.

95) 조규익, 고전시가와 불교(學古房, 2010), 6869쪽; 朴魯埻, 新羅歌謠의 硏究(悅話
堂, 1982), 232쪽, 254쪽; 琴基昌,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鄕歌論(太學社, 1993), 77쪽.

96) 조동일, ｢<안민가>에 나타난 정치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集文堂, 1992), 134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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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견해도 있다.

분석결과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안민가>의 성격 규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안민가>의 성격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더더

욱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한 가지 시각에 치중하여 

<안민가>의 성격을 밝히려 했으므로, 이젠 여러 사상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변별되는 부분을 아울러 살피어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⑷ 신이 듣기를, “아버지는 하늘과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고, 자식은 만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평정하고 땅이 안정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힘차게 자랍니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어머니는 사랑하니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효순(孝順)합니다. 음과 양이 조화롭지 못하면 만물은 

일찍 죽어버리고 부모와 자식이 조화롭지 못하면 집안이 망하는 까닭에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자식도 자식답지 못하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신하 또한 신하답지 못합니다.”97)

하늘과 땅,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이 생성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안정되어야만 만물이 힘차게 자란다 하 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만물이 죽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조화롭지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거나 신하가 신하답지 

못한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군신의 도리를 부모 자식에 비유하고, 음양의 

조화를 만물의 생성과 연관 지은 것이 <안민가>의 비유나 내용 흐름과 

흡사하다.

⑸ 제나라의 경공(景公)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하니 경공이 “좋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어버이가 어버이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은들 내 어찌 무엇인들 먹을 수 

있으리오?” 하 다.98)

97) “臣聞 父者猶天 母者猶地 子猶萬物也 故天平地安 陰陽和調 物乃茂成 父慈母愛 室家之中 
子逎孝順 陰陽不和則萬物夭傷 父子不和則室家喪亡 故父不父則子不子 君不君則臣不臣”

(前漢書 卷63, 武五子傳 第33).

98)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不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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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임금이 덕으로 다스리고, 신하는 그 도리를 지키며, 어버이는 

자식에게 엄함과 자애로 대하고, 자식은 효성으로 부모 뜻을 따르면서, 

도를 넘지 않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면 자연히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하 다. 그동안 이 말에 근거하여 <안민가>에 담긴 유교사상을 말해왔다. 

군신·부자가 그 정의에 부합한다면 천하에 도가 서게 된다(天下有道)면

서 입장에 맞는 역할을 강조한다. 공자는 위의 넷이 각각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당시 세상을 보고, 빗대어 “고(觚: 모난 술잔의 이름)가 

모나지 않으면, 그것을 고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99) 했다. 공자는 

당시 사회가 이름이 바르지 못해서 어지러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룸으로써 당시의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 것이다.100) 공자의 

이 같은 생각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자로(子路, 542480 BC)가 공자에

게 “위나라 임금께서 선생님께 정치를 맡기면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공자는 “그야 물론 이름을 바르게 하는 정명이다”101) 

하 다. “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바르게 하는 데[正]에 있으며”102) 정치를 

한다면 먼저 정명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인간이 타자와 생활하

면서 사회적 관계나 부여된 직책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올바로[正] 알맞게

[中] 구현할 때 비로소 정명이 이루어진다.103)

지배체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관료체제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경덕왕의 개혁 정치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왕과 

진골귀족 세력과의 갈등은 여전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겨났다. <안민

가>의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君如臣多支民隱如)”은 이와 같은 

정치 상황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정명론(正名論: 正明主義)을 제시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상상태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각각이 

여전한 천자·제후·제후·대부·배신(陪臣)·백성이지 않으면 안 된

다. 즉, 이름에 부합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104) “김귀손에게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중하니, 그대는 나의 마음을 본받아 

子不子 雖有粟 吾得而食諸”(論語 제12편, 顔淵).

99)  “觚不觚 觚哉 觚哉”(論語 6:25).

100)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까치, 1999), 103쪽 참조.

101)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論語 13:3).

102) “季康子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論語 12:17).

103) 임헌규, ｢孔子의 正名論에 대한 일고찰｣, 哲學硏究 118(大韓哲學會, 2011), 232쪽.

104)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앞의 책,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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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小民)을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하여105) 군신과 백성을 부모와 어린

아이에 비유하면서 백성을 항상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에 견주는 일은 

매우 보편적으로 오래된 유교적 전통이다.

<안민가>의 비유나 내용 흐름은 또한 불경에도 담겨 있다.106)

⑹ 왕이 말하기를 “대사(大師)는 저 모든 왕들을 무슨 까닭에 왕이라 합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왕이란 백성들의 부모이니, 능히 법에 의거하

여 중생을 섭호하고 편안하게 하는 까닭에 왕이라 합니다. 대왕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왕은 민초를 부양하기를 마땅히 갓난아기[赤子]와 같이 할 것이니, 

마른자리를 물려주고 젖은 자리를 없애줘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

다.107)

⑺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옵소서. 왕이란 백성으로써 나라를 삼아야 설 수 

있는데 백성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나라는 곧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왕이란 백성의 일을 근심하되 갓난아기와 같이 하여 마음에서 떨치지 말아야 

합니다.”108)

⑹, ⑺도 왕과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에 비유하면서, 왕은 

백성에게 마른자리를 물려주고 마음에서 백성에 대한 근심을 떨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한다. “왕(과 백성)을 세인들이 자식 낳아 

기르는 일에 비유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불쌍하게 여겨 사랑함은 보물을 

아끼는 것과 같고 갖가지 편의를 보아 항상 즐겁게 하려는 것과 같다. 

자식이 장성하면 효도와 공경이 생기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자애로우면 

백성도 같은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다 자식 같은 것이니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생각함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항상 

사섭법(四攝法)109)을 행해야 한다”고110) 하 다. “모든 백성이 따르는 

105) 문종실록 즉위년(1450) 8월 22일 계사 3번째 기사; “知靈光郡事朴曉辭 上引見曰 
全羅道農事稍稔 然流移人民 多聚其界 宜當愛民如保赤子 爾往乃邑 勿忘予言”[세종실

록 8년(1426), 10월 1일 신유 4번째 기사].

106) 신 명, 월명과 충담의 향가(넷북스, 2012), 146149쪽.

107) “王言 大師 彼諸王等 何故名王 答言 大王 王者民之父母 以能依法 攝護衆生 令安樂故 
名之爲王 大王當知 王之養民 當如赤子 推乾去濕 不待其言.” 元魏 天竺三藏 菩提留支 
譯, 大薩遮尼乾子所說經 卷3, 王論品 第5之1; 佛敎大藏經事業會, 佛敎大藏經 21(民
族文化, 1987), 490쪽.

108) “大王 當知 王者得立 以民爲國 民心不安 國將危矣 是故王者 常當憂民 如念赤子 不離於
心.” 元魏 天竺三藏 菩提留支 譯, 大薩遮尼乾子所說經 卷3, 王論品 卷五之一; 佛敎大
藏經事業會, 佛敎大藏經 21(民族文化, 1987), 4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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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에 백성들을 자식처럼 자애롭게 대해야 하고, 백성들도 왕을 자기 

부모 대하듯 해야만 한다는 것”인데111), 이는 인간 구제를 위해 인간을 

다스려 지킬 네 가지 수단을 보인 것이다. 불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사람을 유인하고 중인(衆人)의 마음을 인도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악인은 멀리하고 바른 법[正法]을 닦아서, 중생들을 편케 할지니, 

모든 착한 법에서 가르치고 악을 막아서 나쁜 일은 멀리 여의도록, 

이리 하면 나라 안은 편안하고 풍성하고, 임금도 마찬가지로 위덕을 

갖추어 얻으리.”112), 금광명최승왕경 왕법정론품(王法正論品)에도 왕

법의 정론과 치국의 강요를 설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왕이 된 이에게 

만약 정법(正法)이 없다면 나라를 능히 다스려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자신도 훌륭한 왕위에 오래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113) 

“정법을 행하면 여러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바가 되고, 죽어 천상계에서 

좋은 응보를 받아 부귀와 즐거움을 누리고 공경을 받는다”114) 하 고, 

왕이 정법을 행해야 모든 국가를 귀순·복종시킬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백성들을 자애롭게 보살펴야 백성들이 왕을 자식이 아버지를 

우러르듯 한다고115) 하 다.

<안민가>의 “君은 어비요(君隱父也) […] 民 얼 아고 샬디(民焉

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이  알고다(民是愛尸知古如)”는 불교 정법

(正法)의 왕론(王論), 즉 국왕이 행해야 할 왕법(王法)을 제시하고 있다. 

109) “(복과 이익 등 도움을 주는) 布施, (온화한 얼굴과 사랑스러운 말로 다가가는) 愛語, 

(자기는 뒤로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利行, (서로 도와 협력하는) 同事 등의 四種法”을 

말한다. 사종법 혹은 四攝事라고도 한다.

110) “大王譬如世人生育一子 父母憐愛猶如珍寶 多設方便常令快樂 其子長大亦生孝敬 王心慈
愛亦復如是 一切人民皆如一子 王所愛念猶如父母 常以四法而爲攝化.” 佛說勝軍王所問
經; 佛敎書局 編, 佛敎大藏經 第十二冊, 方等部 十(佛敎出版社, 1978), 150151쪽.

111) “所謂布施愛語利行同事常行 如是四種法 故一切人民皆悉歸伏 王以慈心觀諸人民旣如子
想 彼一切人亦復於王如其父母.” 佛說勝軍王所問經; 佛敎書局 編, 佛敎大藏經 第十
二冊, 方等部 十(佛敎出版社, 1978), 150151쪽; 佛敎大藏經事業會, 佛敎大藏經(民族
文化, 1987) 참조.

112) “當遠惡人 修治正法 安止衆生 於諸善法 敎勅防護 令離不善 是故國土 安隱豐樂 是王亦得 
威德具足”(金光明經 卷2, 四天王品 第6).

113) 金相鉉, ｢7세기 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元曉와 憬興의 國王論을 중심으로｣, 新
羅文化 30집(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7), 100쪽.

114) “若王及臣棄背正法行非法者 於現世中人所輕謗 乃至身壞命終不生勝處 若王及臣捨離非
法行正法者 於現世中人所稱讚 乃至身壞命終 生天界中受勝果報 富樂自在天人受敬.”佛
說勝軍王所問經; 佛敎書局 編, 佛敎大藏經 第十二冊, 方等部 十(佛敎出版社, 1978), 

150151쪽.

115) 불설장아함경 권18, 세기경, 전륜성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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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왕이 덕이 높은 스님에게 법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법(正法)이란 진정한 도법(道法), 즉 부처의 교법(敎

法)이다.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삼보 중의 법보(法

寶)로써 교리행과의 넷을 체(體)라 하 고, 무량수경 상에도 “정법을 

널리 편다” 하 다.116)

신라 중대 왕실은 불교를 적극 신앙했고, 국왕들의 신앙 또한 독실하

다. 궁중에 별도 사찰 내원(內院)이 있었고, 국왕은 고승을 초청하여 

설법을 듣거나 정치적 자문을 구하 다. 정치사상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경론에 보이지만, 특히 금광명경(金光明經)과 살차니건자경(薩

遮尼乾子經)·왕법정리론(王法正理論)·유가론(瑜伽論)에는 국왕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특히 국왕의 과실과 공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담았다. 원효와 경흥(憬興)도 치국과 관련하여 출애왕경(出愛王經)
(왕법정리론)을 통해 이해했다 한다.117) 이들 가운데 살자니건자경
은 일승(一乘)의 종지(宗旨)118)와 국왕의 행법과 여래소유의 공덕을 설한 

경전이다. ‘왕정법(王正法)’이란 “제왕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정법이다. 

부처가 우전(優塡) 국왕을 위해 왕법정론경을 설하고, 사위(舍衛) 국왕

을 위하여 왕법경을 설하 다”119) 했고, ‘왕법위본(王法爲本)’은 “왕법

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인륜도덕을 완전히 하여 국법과 명령을 

받드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했으며, 왕법정리론에는 제왕의 10종의 

과실과 공덕, 5종의 쇠손법(衰損法)·방편법(方便法)·가애법(可愛法) 

등을 설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허물이 있으니, 왕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 다. 

이들 경전의 <왕론품>에서 ‘왕론’이란 왕이 해야 할 일을 논의한다는 

뜻이니, 왕은 앞서 정법을 실천해야 하고,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자비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체제의 기본구조는 

치자(治者)·피치자(被治者)의 관계이며, 체제가 안정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즉, 동질적인 사유구조를 바탕으

116)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敎大辭典 5(寶蓮閣, 1982), 868쪽.

117) 金相鉉, 앞의 논문, 92쪽.

118) 일승(一乘)은 “성불할 수 있는 유일의 도”를 말하는데, 법화경만을 지칭하는 때도 

있다.

119)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敎大辭典 4(寶蓮閣, 1982), 858쪽. 이상의 경전 

이외에도 佛說諫王經, 佛爲優塡王說王法政論經 등에서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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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지배집단이 지배집단의 권위를 승인하고 재생산되어야만 치자의 

권위가 확보됨은 물론 정치체제가 안정된다. 치자와 피치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동질 논리가 정법치국(正法治國)의 이념이다.120) 정법에 의해 

모든 인민의 이익과 안락을 증진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정법치국 이념은 

불교의 수용과 함께 신라 정치제도에도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었다.121)

<안민가>는 첫째, 경덕왕이 귀족과의 갈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덕왕이 고승에게 자문을 구한 데 대한 대답이다. “짐(朕)을 위하여 

이안민가(理安民歌)를 지어달라”는 왕의 요청에 충담사는 <안민가>를 

통해 불교적 정법치국과 유교적 정명론을 강조하 다. 즉, “군신은 부모이

고, 백성은 어린아이이므로 자애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군신과 백성

은 저마다 직분을 지켜함”을 강조하며, 이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백성들이 

보금자리를 확보하여 풍요로운 삶을 이루고,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지 않고, 나라를 유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 하 다. 국왕은 남을 사랑하

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음을 강조한다.122)

“대왕이여, 바른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목숨을 마친 뒤 천상에 날 

것이요, […] 비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는 모두 지옥에 날 것이니, 

[…] 대왕이여, 법으로 다스리고 비법을 쓰지 마시오”라고123) 했으니, 

정법치국 사상을 통해 왕도 자비를 베풀어야만 죽어 천상계에서 좋은 

응보를 받아 부귀와 즐거움을 누리고 공경을 받을 것임을 124) 강조하 고, 

유교적인 정명 논리를 통해 치자(治者)의 자애로움, 군주의 솔선수범, 

백성을 향한 덕치 등을 강조하 다. 인륜의 이법(理法)과 불교의 제왕론

(帝王論)을 실행하는 일이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도모하는 길임을 

깨우쳐 당시 어지러운 정치현실에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경제적 

어려움, 자연 재해 등에 따른 불안과 민심 이반을 잠재우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국왕이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자애와 정법, 정명을 

강조한 것이다.

120) 조현걸, ｢불교의 정법치국의 이념과 신라정치체제에서의 수용 –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집 3호(대한정치학회, 2009), 133쪽.

121) 위의 논문, 131쪽.

122) 장지훈, 한국 고대 미륵신앙 연구(집문당, 1997), 113쪽 참조.

123) 增一阿含經 卷51, 제52 大愛道般涅槃分; 한글대장경 82, 증일아함경 2(동국역경

원, 1969), 318319쪽.

124) 장지훈,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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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민가>는 인간의 조화가 천지자연의 조화를 이끈다는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 <안민가>는 君(父) → 臣(母) → 民(阿孩) → 物(萬物, 

事物)의 순차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궁상각치우(宮商角徵

羽)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과 사(事)와 물(物)의 차례로 매겨진다”에서125) 

보듯 흔히 5음의 조화에 비유한다. 5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소리를 

내듯 군신과 백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사물(만물)이 순조롭게 생성된다. 

5음에서 “궁을 임금, 상을 신하, 각을 백성, 치를 사(事), 우를 물(物)”에 

비유하고,  “궁이 어지러우면 흉년이 들고 임금은 교만히 굴고, 상이 

어지러우면 간사하여 벼슬살이가 무너지고, 각이 어지러우면 근심스러워 

백성의 원망이 자자하고, 치가 어지러우면 슬픔만 가득하여 그 일들이 

괴로워지고, 우가 어지러우면 위태로워 그 재물이 다해 없어진다”126) 

하 다. 임금과 신하가 어버이 역할을 하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자애를 

베풀면 자연·만물이 조화로워 나라가 평온하게 유지될 것이라 했으니, 

<안민가>는 만물의 융성은 인간 세계의 조화로움에서 비롯한다는 보편타

당한 논리를 담고 있다.

셋째, <안민가>는 경제 융성과 민생 안정을 치국의 근본 원리로 강조한

다. 정법치국과 정명이 전제되어야 경제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음을 

말한다. 군신이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백성들이 지배층의 사랑을 느끼고 

만물이 융성하게 생장할 것이라 하 다. 그리고 만물이 융성하게 생장해

야 백성들이 윤택해져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나라가 안녕하게 유지될 

것이라 하 다. 정법치국과 정명은 정치적 현안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론이고, 왕과 충담사, 백성들 공동의 염원은 만물이 융성하게 

생장하여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일이므로 <안민가> 창작의 1차적 

계기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이흘 머기 다라”에

서처럼 정치에서 ‘밥’은 항상 백성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으로 거론된다. 

“곡식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하여야 욕을 안다”고 하 다. 

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데서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데서 폐해진

다.127) 하 다. 열자 권7, 양주(楊朱)의 말에 근거하여, “조물주가 

125) “宮商角徵羽 君臣民事物之次也”(陳暘 撰, 樂書 卷9).

126) “宮爲君 商爲臣 角爲民 徵爲事 羽爲物 五者不亂則無惉懘之音矣”, “宮亂則荒 其君驕 
商亂則陂 其官壞 角亂則憂 其民怨 徵亂則哀 其事勤 羽亂則危 其財匱”(禮記註疏 卷

37, 樂記, 孔頴達疏).

127) “故曰 倉廩實而知禮節 衣食足而知榮辱 禮生於有而廢於無”(史記 貨殖列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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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다스리는 힘은 실로 먹을 것에 달렸으니, 이가 없다면 하늘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하며 임금이 어떻게 백성을 부릴 수 있겠는가?”에서

는128) 만약 의식이나 경제적인 것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사람을 제어하고 

백성을 부릴 힘조차 없어진다고 말했다. 논어에서도 백성을 물질적으

로 부유하게 하여 삶을 안정시키는 일이129) 중요하다 하 다. 신라 

유리왕[儒理尼師今]이 환과고독(鰥寡孤獨)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살펴

주니 이웃 백성들까지 찾아들었다130) 했고, “무릇 땅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항시 힘써 일하고 곡간을 열심히 지키니 국가에 재물이 

많아 먼 데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궁벽한 땅의 백성도 편안히 머물러 

사니 곡간이 실해야만 예절을 알게 되고 의식을 족히 해야 욕을 알게 

된다”에서도131) 백성들이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다음에야 예절과 욕

을 알게 된다고 하 다.

⑻ “대재부(大宰府)에 명하기를, ‘잠깐 사이에 신라에서 귀화하는 배들이 끊이지 

않는데 부역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조상 무덤이 있는 고향을 멀리 두고 

왔으니 기 마음을 생각해보면 어찌 돌이켜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마땅히 여러 번 뜻을 물어 아무쪼록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식량을 

주어 보내라’ 하 다.”132)

위는 경덕왕 18년(759)의 기록이다. 많은 신라인들이 부역의 고통을 

피하여 고향을 등지고 일본에 오니 식량을 주어 보냈다 한다. 동왕 

23년(764)에도 “근년에 신라에서 투화해 온 백성들이 ‘신라가 군대를 

내어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국이 침공할까 봐 의심한 때문이라’ 

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133) 하 다. 곧이곧대로 신빙하지 않더라도, 

128) 성대중, 청성잡기 권4, 醒言.

129)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富之 曰旣富矣 又何加焉 曰敎
之”(論語 13:9).

130) “五年 冬十一月 王巡行國內 見一老嫗飢凍將死 […] 鰥寡孤獨老病不能自活者 給養之 於
是 鄰國百姓聞而來者 衆矣 是年 民俗歡康 始製兜率歌 此歌樂之始也”(三國史記 新羅
本紀, 儒理尼師今 5年).

131) “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 四時所以生成萬物也 守在倉廩 國多財 則遠者來 地辟擧 則民留
處 倉稟實 則知禮節 衣食足 則知榮辱”(房玄齡 注, 管子 卷23, 牧民1).

132) “勅大宰府 頃年新羅歸化 舳艫不絶 規避賦役之苦 遠弃墳墓之鄕 言念其意 豈无顧戀 冝再
三引問 情願還者 給粮放却”[續日本記 卷22, 淳仁天皇 天平宝字 3年(759) 9月 丁卯; 

新訂增補 國史大系 續日本記 前篇, 吉川弘文館, 1974, 265쪽].

133) “問曰 比來彼國投化百姓言 本國發兵警備 是疑日本國之來問罪也 其事虛實如何”[續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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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왕 말기에 신라인들이 일본에 투화했다는 기록은 <안민가>의 한 

구절 “이 흘 바리곡 어듸 갈뎌 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덕왕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정치 현실에 처해 있었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안민가>의 구절에서는 “구리ㅅ 크 살이/구리ㅅ 

한사리(큰 사롬)이(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 “이 머기 다라(此肹喰
惡支治良羅)”에 백성들을 먹여 다스리는, 경제적 만족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시각이 담겨 있다.

IV. 맺음말

<안민가>의 난해구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은 “구리ㅅ 크 살이”, 

또는 “구리ㅅ 한사리(큰 사롬)이”으로, 백성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꾸리

어 안락을 누리며 장수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았고, 바로 뒤 구절 

‘물생(物生)’은 “천지 음양의 기운이 통하여, 온갖 사물이 나고 자라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안민가>의 이 대목을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此肹喰惡支治良羅”가 아니라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此肹喰惡支治

良羅”로 끊어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민가>에는 君(父) 

→ 臣(母) → 民(阿孩) → 物(萬物, 事物)의 순차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과 사(事)와 물(物)에 해당하는 5음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와 같으니 다섯 음이 조화를 이루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안민가>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사물(만만만

물물물)이 순조롭게 생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 작품이다.

<안민가>의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君如臣多支民隱如)”에는 

공자가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은 정명(正名) 사상이 배어 

있다. 정명이란 임금·신하·백성이 가지는 제각각의 본질이니, 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타자와 생활하면서 부여되는 사회적 관계나 직책의 역할을 

올바로 구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君은 어비요(君隱父也) […] 民이 

 알고다(民是愛尸知古如)”는 유교·불교는 물론 보편적 담론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국왕이 행해야 할 왕법(王法)을 조목조목 담은 점은 불교 

記 卷25, 淳仁天皇 天平宝字 8年(764) 7月 甲寅; 新訂增補 國史大系 續日本記 後篇, 

吉川弘文館, 1971,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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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의 왕론, 즉 ‘왕법정이론(王法正理論)’과 일맥상통한다. 삼국유사
표훈대덕 조나 충담사의 <안민가>는 덕이 높은 스님이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법을 전하는 과정을 잘 담고 있다. ‘정법’이란 진정한 

도법(道法), 즉 부처의 교법(敎法)을 말한다.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삼보 중의 법보(法寶)로써 교리행과의 넷을 체(體)라고 

하 고, 무량수경 상에서도 “정법을 널리 펴다”라고 하 다. 신라 

중대 왕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했고, 국왕들의 신앙 또한 매우 

독실해서 이렇듯 고승을 초청하여 설법을 듣거나 정치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것이다. <안민가>는 충담사가 경덕왕에게 부처의 교법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정치 현실에 대해 충간하는 일이기도 하다. 왕이 

정명과 정법치국을 통해 이상적 군주가 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안민가>의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단정보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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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은 <안민가>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다. 이 

구절은 “구리ㅅ 크 살이”, 또는 “구리ㅅ 한사리(큰 사롬)이”으로 

읽힌다. 백성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꾸리어 안락을 누리며 장수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았고, 바로 뒤 구절 ‘물생(物生)’은 “천지 음양의 기운이 

통하여, 온갖 사물이 나고 자라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안민가>의 이 대목을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此肹喰惡支

治良羅”가 아니라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此肹喰惡支治良羅”로 끊

어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민가>에는 君(父) → 臣(母) 

→ 民(阿孩) → 物(萬物, 事物)의 순차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과 사(事)와 물(物)에 해당하는 5음 궁상각치우

(宮商角徵羽)와 같으니 다섯 음이 조화를 이루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안민가>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사물(만물)이 

순조롭게 생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 작품이다.

<안민가>의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君如臣多支民隱如)”에는 

공자가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은 정명(正名)사상이 배어 

있다. 정명이란 임금·신하·백성이 가지는 제각각의 본질이니, 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타자와 생활하면서 부여되는 사회적 관계나 직책의 역할을 

올바로 구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君은 어비요(君隱父也) […] 民이 

 알고다(民是愛尸知古如)”에는 유교적 정명사상이 배어 있다. 그러나 

대살차니건자소설경(大薩遮尼乾子所說經) 왕론품(王論品) 등 불경에

도 이와 흡사한 구절이 있고, 보편적 담론으로 볼 여지도 있다. 국왕이 

행해야 할 왕법(王法)을 조목조목 담은 불교 정법(正法)의 왕론(王論), 

즉 ‘왕법정이론(王法正理論)’과 상통한다.

삼국유사 표훈대덕 조나 충담사의 <안민가>는 어려운 정치·경제적 

현실에서 왕이 덕이 높은 스님에게 법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법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정법’이란 진정한 도법(道法), 즉 부처님의 

교법(敎法)을 말한다.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삼보 

중의 법보(法寶)로써 교리행과의 넷을 체(體)라고 하 고, 무량수경
상에서도 “정법을 널리 펴다”라고 하 다.

신라 중대 왕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했고, 국왕들의 신앙 또한 



매우 독실해서 이렇듯 고승을 초청하여 설법을 듣거나 정치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안민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단정보다

는 유연한 시각을 필요로 한다.

투고일  2012. 7. 2.

수정일  2012. 8. 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굴(窟, Dens), 보금자리(nests), 물생(物生, mulsaeng), 만물 생장(萬物 生長, 

growth of all things), 군신민사물(君臣民事物, king/the servants/the people/things), 궁상각

치우(宮商角徵羽, gungsanggakchiu), 조화(harmony), 민생(welfare), 정명사상(正名思想, 

Jeongmyeong Thought), 왕법정이론(王法正理論, Rājadharmanyayasastra), 정법치국(正

法治國, Law governing the right)




